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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2015년 겨울철 종합대책」

동절기 대비 공동주택 안전점검 계획

 동절기 대비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폭설 및 동파, 

화재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예방하기 

위한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

Ⅰ 점 검 근 거

□『주택법 시행령』제65조(공동주택의 안전점검)

□『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』제25조의2(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예방조치)

□ 서울특별시 기획담당관-19496(2015.11.12.)호 : 2015년 겨울철 종합대책

□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-20554(2015.12.3.)호 : 공동주택 동절기 대비 철저

Ⅱ 점 검 현 황

□ 점검기간 및 대상

○ 점검기간 : 2015.12.9.~2015.12.23.(15일간)

※ 2015년 겨울철 종합대책 기간 : 2015.11.15. ∼ 2016.3.15.(4개월)

○ 점검대상 : 관내 공동주택(134개 단지, 907개 동) -붙임3.문서 참조

※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 47개 단지중 27개 단지는「2015년 특정관리대상시설물

일제조사」당시 안전점검 하였으므로 금번 동절기 대비 점검에서 제외함

(단위 : 단지)

구 분 계
관리등급

비고
A급 B급 C급 D,E급

합 계 134 46 85 1 2

의무관리 대상 114 29 84 1 -

임의관리 대상 20 17 1 - 2



□ 점검방법(점검자) : 안전점검표에 의거하여 안전점검 실시

○ D,E급 재난위험시설물 : 담당 공무원 현장점검

- 담당 공무원 : 시설7급 이재훈, 시설9급 지영호

○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: 관리주체에서 자체점검

○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 : 외부 전문가(건축사 이용석) 현장점검

□ 주요 점검사항

○ 구조물의 전반적인 외관, 변형 상태 점검

○ 지반침하 등에 따른 구조물의 위험 여부

○ 담장, 축대, 옹벽 등 부대시설의 안전성 여부

○ 주변지역의 공사 등 위험요인 점검

○ 제설장비 배치, 동파예방 등 동절기 대비 조치사항 점검

Ⅲ 점 검 결 과

□ 점검결과에 따른 지적사항

○ 점검결과 총 134개의 단지 중 15개 단지가 보수·보강 등 조치가 필요한

것으로 확인되었고, 그 외 단지는 별도 특이사항 없음(붙임1,2.문서 참조)

구 분 점검개소
점검결과 지적건수 지적사항

관리주체 통보계 균열, 보수·보강필요 등

합 계 134 15 15

15개 단지 모두 통보의무관리 대상 114 10 10

임의관리 대상 20 5 5

□ 점검결과에 따른 안전등급별 관내 공동주택 수

○ 안전등급별 관내 공동주택 수

구 분 단지 수
안전등급

A급 B급 C급 D,E급

공동주택 분야 161 47 101 11 2



Ⅳ 향후 조치계획

□ 경미한 사항 및 위험요인 등 점검결과에 따른 지적사항을 공동주택의

소유자·관리자에게 보수·정비하도록 통보

□ 위험요인이 상존하는 건물(E급)에 대하여 지속적인 순찰 및 점검을

실시하고, 입주자에게 대피명령 조치

□ 외부 전문가 안전점검 노임 지출

○ 산출근거 : 2015년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 기준(특급기술자) 249,900원

- 건 축 사 이용석 : 249,900(적용) × 1인 × 3일 = 749,700원

※ 예산과목 : (정책사업)재해 및 재난예방과 복구능력강화, (단위사업)재난예방 및

안전관리, (세부사업)재난대응 수습능력 구축, (편성목)이주및재해

보상금, (통계목)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(시설물 안전점검비)

붙 임 : 1. 의무관리대상 점검내용 1부.

2. 임의관리대상 점검내용 1부.

3. 동절기 대비 공동주택 안전점검 대상 목록 1부. 끝.


